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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

-용 면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-

제출일자 : 2007. 10. 2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사유

가. 용 면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

(2004～2007)를 요하는 사업으로,

나. 당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아 2006. 8.

29일 착공을 하 으나,

다. 용 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으로 인구증가 요인에 따른 하수처리

장 시설용량 증설(1,500㎥/일 ⇒ 3,000㎥/일)사업 추진으로

라. 재 시공 인 용 면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사

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(2007. 6. 21. 환경부)에 따른 실

시설계 공사추진을 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2004년

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하고자 함.

2. 련법규

가. 지방재정법 제42조(계속비)

나.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(계속비 사업 산요구)

의안

번호
2007-제70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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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

□ 목

- 용 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으로 인구증가 요인에 따른 하수처리장

시설용량 증설(1,500㎥/일 ⇒ 3,000㎥/일) 추진으로

- 재 시공 인 용 면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사

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(2007. 6. 21. 환경부)에 따른 실

시설계 공사추진을 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2004년부

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하고자 함.

□ 련법규

가. 지방재정법 제42조(계속비)

나.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(계속비 사업의 산요구)

□ 사업개요

가 치 : 사천시 용 면 송지리 1018-4번지 일

○ 사업기간 : 2004 ～ 2009

○ 시행주체 : 사천시

○ 총사업비 : 15,686백만원

○ 시행방법 : 장기계속공사

○ 사 업 량 : 시설용량 Q=1,500㎥/일, 차집 로 L=14㎞

□ 추진 황

○ 2004. 11. 23 : 사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(환경부)

○ 2005. 12. 19 : 지방건설기술심의(경남도, 낙동강유역환경청)

○ 2006. 1. 18 : 기본 실시설계 용역 완료

○ 2006. 3. 8 : 사업인가(경상남도)

○ 2006. 8. 29 : 공사착공

○ 2006. 11. 14 : 사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(환경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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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(Q=1,500㎥/일 ⇒ 3,000㎥/일)

○ 2007. 1. 8 : 사천시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(안) 보완 통보(환경부)

○ 2007. 4. 3 : 사천시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(안) 보완자료 제출

○ 2007. 6. 21 : 사천시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(안) 승인

○ 2007. 7. 16 : 용량증설 설계변경 착수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2007. 10 : 지방건설기술심의(경상남도)

○ 2007. 11 : 설치사업(변경)인가(경상남도)

○ 2010. 2 : 공사 공 정

□ 사업비 : 15,686백만원(국비 10,980 도비 2,353 시비 2,353)

가.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 (단 : 백만원)

나. 사업별 투자내역 (단 : 백만원)

구 분 합 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

계 15,686 3,650 2,884 8,505 647

국 비 10,980 2,570 2,019 5,953 438

도 비 2,353 540 432 1,276 105

시 비 2,353 540 433 1,276 104

구 분 사 업 비 비 고

합 계 15,686

공 사 비 13,786
토목, 조경, 건축, 기계,

기, 계장공사, 감리

보 상 비 500

설계 부 비 1,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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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기간 연장 이유

가. 용 면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 2004년부터 2007년까지

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아 2006. 8. 29일 착공을 하 으나,

다. 용 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으로 인구증가 요인에 따른 하수처리장

시설용량 증설(1,500㎥/일 ⇒ 3,000㎥/일)사업 추진으로

다. 재 시공 인 용 면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

사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(2007. 6. 21. 환경부)에 따른

실시설계 공사추진을 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2004년

부터 200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하고자 함.


